
개인(신용)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결과 통지서 

(해당사항에 체크)  열람     정정     삭제     처리정지(동의철회) 

접수번호  접수일 

통지일 

청구항목    

(열람, 정정, 삭제,처리정지 中) 

◆ 수신자 :                    귀하 

청구내용 

 

열람·정정, 

삭제·처리정지  

조치내용 

(처리일자 포함) 

 

조치 결정  

사유 

 

이의제기 방법 

(희망 시) 

(신용정보에 대한 이의) 

정보주체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뒷면의 시정요청서(1) 또는 (2)*에 다음의 서

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

1. 회사에 제출하였던 정정청구서 

2. 회사가 발송한 처리결과 통지서 

3. 시정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

*) 신용정보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

우 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시정을 요

청할 수 있음 

 

(개인정보에 대한 이의) 

정보주체는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뒷면의 시정요청서(3)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

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

1. 시정요청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[유의사항] 

1. 개인(신용)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

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 

 
[담당부서 : ㈜핀크 고객센터(개인정보 열람청구접수/고충처리부서), ☎1566-4949] 

20     년       월       일 

 

주식회사 핀크 (인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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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정요청서(1)_신용정보 

 

 

 

 



시정요청서(2)_신용정보 

 

  



시정요청서(3)_개인정보 

 

 


